
[별지 제9호 서식] 

과태료 자진납부 의사: 있음(  ),없음(  )

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
업체명(공시번호):
대표자 성명 :

귀하는 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」

제62조(과태료)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(예정)금액이        원에 해당됩니다.
과태료부과에 따른 의견이 있으시면( 년  월  일)부터 ( 년  월  일)

까지 조사원의 소속기관에 우편․전화(각 지원 전화번호) 등으로 의견진술을 할 

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년     월    일

수령인    성명                (인 또는 서명)
주소: 전화번호:

조사원    소속                 직급

성명                (인 또는 서명)
주소(각 지원 주소) : 전화번호:

※ 과태료부과 의견진술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2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통지서가 

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입니다.

※ 의견진술 내용을 아래 양식으로 기재하여 상기 조사원의 주소로 우편 또는 전

화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◦ 성  명:

◦ 전화(휴대폰)번호:

◦ 의견진술 내용

※ 과태료 감경

- 의견제출기한(20일)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하시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

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범위 이내로 감경할 수 있습니다.
-「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9조

(과태료부과기준) 별표2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

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.

※ 금품‧향응제공, 불편부당한 일처리 및 불친절 사례를 우편‧전화‧인터넷 등으로 알려주
시면 공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.

◦ 기관명 :

- 주소 : (우)
- 전화(FAX)번호: (FAX: )
- 인터넷: www.naqs.go.kr(전자민원→ 부정비리신고)


